
개인여신

소득·재산 증가
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, 연체해소,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
주어 당사의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예) 직장의 변동, 직위 변동, 연소득 변동 등

신용도 상승
당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 시 주로 활
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당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
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

기타

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
- 최근 당사와의 거래실적 등 당사는 차주의 재산·신용정보와 더불어 

당사와의 거래내역(예: 장기거래고객)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 시 활
용합니다. 

기업여신(개인사업자 포함)

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
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
사업에 핵심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한 경우
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물의 선순위 등의 감소로 평가금액이 상승하는 경우
기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

▣ 금리인하요구권이란? 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50조의13(금리인하요구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·재산증가(취업,승진 등), 신용도 상승(신용평
점상승 등), 재무상태 개선, 이외에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

▣ 금리인하대상 상품
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상품이라면 고객(개인,기업) 및 대출종류(신용,담보)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
능합니다. (단,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)  

▣ 금리인하 행사 요건 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50조의13(금리인하요구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
니다.  

 
▣ 신청 방법
- 여신담당자 유선 연락 →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
- 담당자 연락처 : 리스상품(02-6471-0657), 대출상품(02-6471-0675), 기타 문의(02-6471-0668)
- FAX : 02-6471-0663
 * 당사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▣ 심사 및 통보  
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
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-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
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)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
▣ 금리인하요구 불수용 사유 안내
아래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 될 수 있습니다. 
- 대상상품 아님 : 금리가 차주 신용도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상품



- 최저금리 적용 : 이미 1등급 등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음
- 신용등급 변동 無 : 당사 내부 신용등급 또는 CB사 신용등급 변동 없음
- 신용원가 변동 無 : 금리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내부신용등급 또는 CB사 신용등급 상승하지 않음
- 최고금리 초과 : 신용도 개선 이후에도 법정 최고금리 초과 산출

▣ 기타 고객 안내 사항
- 당사는 정기안내와 더불어 신용상태가 전반기대비 상승한 차주에 대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시로 안내드리고 있습

니다. 
- 금리인하요구의 결과를 통지 받으신 후 신용도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 제공을 희망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각 여신 

담당자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담당자 연락처 : 리스상품(02-6471-0657), 대출상품(02-6471-0675), 기타 문의(02-6471-0668)
  


